
5       징계 및 벌칙

 ●  공직자의 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하였으며, 형벌·과태료와 징계는 

병과

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

부정

청탁 

금지

·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

· 공직자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

·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(공직자 제외) 2천만원 이하 과태료

·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

·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
2년 이하 징역, 

2천만원 이하 벌금

금품

수수

금지

<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등 형사처벌> 

·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

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

    *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

    *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

3년 이하 징역,

3천만원 이하 벌금

<1백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과태료 부과>

·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

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

    *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

    *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

수수금액

2배 이상 5배 이하 

과태료

·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
500만원 이하 

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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